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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8.(목) 11:00

3. 29.(금) 조간
배포 2024. 3. 28.(목) 9:00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신규 농가 모집 15분 만에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 총 120건(’24년 신규 농가 모집 물량의 50%)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유효 인증 농가 수 : (’19) 3,976호 → (’21) 5,753 → (’23) 9,085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되었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

되었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

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

라며, “국민 여러분도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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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혜윤 (044-201-2631)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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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 (인증기준) ①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②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③생산 전 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 인증(2년간 인증 후 갱신 가능)

ㅇ 저탄소 농업기술(18개)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No. 저탄소 농업기술명 No. 저탄소 농업기술명
1 완효성비료 10 수막재배 시스템
2 퇴·액비 활용기술 11 에너지 저장 및 이용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12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4 풋거름 작물재배 13 히트펌프 시스템
5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14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6 생물 자원 이용 15 부분 냉난방 시스템
7 무경운 재배 16 바이오차(Biochar)

8 빗물 재이용 17 논 물 관리
9 고효율 보온자재 18 논 유기물 관리

□ 인증 절차 ※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단

계

인증신청 및

배출량 산정 

보고서 제출

▶ 심사·심의 ▶ 인증서 교부 ▶
인증표시 

출하
▶ 사후관리

주

체

신청자

→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신청자
인증농업인 인증기관

□ 인증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농 가 수(호) 60 479 570 1,294 1,989 2,763 3,373 3,976 4,700 5,753 8,098 9,085


